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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㈜

(대구광역시 소재)이 제조·판매한 ‘신화 옵티 엠에스엠’(유형: 엠에스엠)

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(소, 돼지)가 표시되어 있지 

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

*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: 난류(가금류), 우유, 메밀, 땅콩, 대두, 밀, 고등어, 게, 새우,

돼지고기, 복숭아, 토마토, 아황산류, 호두, 닭고기, 돼지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류

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

○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·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

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‘신화 

옵티 엠에스엠’ 제품입니다.

< 회수 대상 제품>

  

제조업소
(소재지)

제품명
(유형)

유통기한 생산량

신화제약㈜
(대구광역시)

신화 옵티 엠에스엠
(엠에스엠)

2021.2.14.
39 ㎏

[500㎎×120캡슐(60g)
650EA]

□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

하도록 조치하였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

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○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를 운영하고 있으며,

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

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* 스마트폰 ‘내손안(安) 식품안전정보’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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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첨부> 회수 대상 제품 정보(사진)

회수 대상 제품

제품정보 제품 사진

․제품명(유형):

신화 옵티 엠에스엠
(엠에스엠)

․소재지:

대구광역시

․제조업체:

신화제약㈜

․용량:

500mg×120Capsules

(60g)

․유통기한 :

2021. 2. 14.


